
CRS·FATCA란?
- 조세조약에 따른 금융정보 보고에 대해 알아보기 -

[배경] 금융거래의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제적인 조세협력 강화 방안으로 도입

[제도]  각 국가의 금융기관에 보관·관리 중인 해외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전세계 협약 국가간(CRS) 또는 미국(FATCA)과 교환

■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6항]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CRS : Common Reporting Standard
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➊ 금융기관

(실사·보고의무) 국내 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로부터 본인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해외납세자 여부를 실사하여 해외납세자인 경우, 해당 계좌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함 

※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고객정보에 따라 본인확인서 요청 상황이 상이할 수 있음

➋ 계좌보유자

(협조의무) 계좌보유자는 본인의 세법상 거주지,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해외 납세자

번호, 해외 주소 정보를 본인확인서에 성실히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함



CRS·FATCA 알아보기

➋ [단체] 본인확인서에 한국 거주자로 기재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능동적/수동적비금융단체 확인)

➊ [개인] 본인확인서에 한국 거주자로 기재

(증빙서류) 거주자증명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과 183일 이상 거주사실 확인가능 서류 (예: 출입국관리기록)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각종 세금 신고서(예:소득세신고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증, 여권 불가

계좌보유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국내거주자

➊ [개인·단체] 본인확인서에 해외 거주자로 기재

※ 본인확인서에 영문성명, 해외 납세자번호, 해외주소, 해외연락처 기재 원칙

(증빙서류) 계좌보유자가 자신의 거주관할권의 정부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 서류

계좌보유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해외거주자

계좌보유자가 본인확인서 제출을 거부·지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금융기관의 

실사·보고 의무를 방해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보유자를 의무이행방해자로 

신고하여야 함(CRS 이행규정 제82조, FATCA 이행규정 제85조) 

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가 금융기관의 CRS·FATCA 실사 및 보고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음(국조법 제36조 제9항)

계좌보유자가 본인확인서 제출을 거부·지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제재조치는 무엇인가요?

의무이행방해


